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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1 계획의 배경/목적/대상/범위계획의 배경/목적/대상/범위 Ⅰ. 계획의 개요

계획의 대상 및 범위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원

• 면 적 :  1,469,910㎡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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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영등포 및 구로구 일대의 산업화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시가화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지 임

•이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활권단위의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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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계획의 개요계획의 추진경위계획의 추진경위

2007. 5.  22007. 5.  2 신길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공고(5. 2 ~ 5. 16)

2007. 5.152007. 5.15 영등포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2007. 5.302007. 5.30 주민공청회(영등포구민회관)

2007. 6.152007. 6.15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자문

2007. 6.192007. 6.19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자문

2007. 5.172007. 5.17 제1차 공람의견심사위원회

2007. 6.142007. 6.14 제2차 공람의견심사위원회

2007. 7.232007. 7.23 서울시도시재정비소위원회자문

2007. 5.182007. 5.18 영등포 구의회 의견청취

2007. 8.302007. 8.30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요청 (영등포구 → 서울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100.0

1,124

합 계

2.1

24

기 타

16.7

188

구역계변경

0.318.55.153.04.3비 율(%)

종교시설 관련단계별사업

32085759648건 수

평형비율촉진구역제외촉진구역편입구 역

주요의견 접수현황

• 공 람 일 시 : 2007. 5. 2 ~ 16(14일간)

• 공 람 장 소 :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 뉴타운사업팀

• 접 수 건 수 : 총 1,124건(공람 832건,  공청회 292건)

의 견 유 형

1 주민공람 개요주민공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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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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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사업추진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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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계변경,타촉진구역편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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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2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공람의견 심사개요

• 공람의견 심사위원회 개최(2회)를 통한 의견 조율

- 1차 : 2007. 5. 17(목),    2차 : 2007. 6. 14(목)

• 유형별 주요의견 검토내용

계획의 큰 틀과 개념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검토

재정비촉진구역계 변경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심의기준에 따르되 서울시와 협의

※서울시도시재정비소위원회자문(2007. 7. 23 )

평형, 용적률, 기반시설부담률 등

계획적 내용

환지되는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전제로 고려하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적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종교시설 관련 사항

관련 법령 및 서울시 기준에 따라 처리(법적사항 준수)단계별사업추진계획 관련

재정비촉진구역 제척희망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요건을 검토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 마련재정비촉진구역 편입희망

주 요 검 토 의 견유 형 별 주 요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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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의견 심사에 따른 조치계획

추후검토

일부반영

미반영

반 영

구 분

• 보상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 : 구역별 재개발사업시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

• 중대형 중심의 평형배분 변경 희망

- 주민의견과 중소형 평형 등을 고려한 적정 평형배분계획 변경

(60㎡이하 : 60~85㎡ : 85㎡초과 = 30%이상 : 40%이상 : 30%이하)

• 재정비촉진구역 제척

- 구역계 및 기반시설 정형화 등을 통한 노후지역의 일체적 정비를 위하여 미반영

• 용적률 추가상향 : 용적률 계획은 서울시 심의기준을 반영한 최대 용적률로서 미반영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상향(6구역) : 노후도 기준에 따라 현 3단계 유지

• 기반시설 분담률 및 공원녹지비율 : 쾌적한 주거환경과 용적률 계획을 고려하여 현 비율 유지

• 종교시설(7구역), 남서울 아파트(10구역) 상가위치 변경 : 계획의 기본취지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

• 재정비촉진구역 편입희망 : 사업요건 및 구역계 등을 고려하여 편입 반영

• 영복교회(12구역) 환지위치 변경(추진위 제안 수용)

• 12구역 역세권 적용(서울시 심의기준 변경 반영)

주 요 심 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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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변 경 안]

1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 주민공람(5. 2~16) 및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 변경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 8개 구역 구역계 조정

[주민공람안]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5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6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5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6구역

①필지경계에 따라 구역계 변경

②아파트에 위요된 3필지 2구역 편입

③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④무허가 건축물 편입

⑤공원시설 9구역 편입 조성

⑥문화시설 11구역 편입 조성

⑦사유지 도시계획도로 편입

⑧신미아파트 조합 미청산

⑨주민의견 및 사업요건 반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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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2 토지이용계획토지이용계획

촉진구역 및 용적률 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주민의견 및 서울시 기준변경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과 상한용적률 변경

• 공공기반시설 확보방안에 따른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 변경

효과적인 기반시설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필요

[주민공람안] [변 경 안]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5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6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5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6구역

2,307㎡

2,890㎡4,036㎡

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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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3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 Ⅲ.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09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변경

• 촉진지구 면적대비 : 34.8%

• 촉진구역별 기준 분담면적비 : 12.6%

• 촉진지구 전체 기반시설확보율 : 30%이상 ( 주민공람 34.8% ⇒ 조정안 34.3% ,   감 0.5%) 

• 촉진구역별 기준기반시설 분담면적 비율 : 10%이상 ( 주민공람 12.6% ⇒ 조정안 12.9% ,  증 0.3%)

[주민공람안] [변 경 안]

• 촉진지구 면적대비 : 34.3%

• 촉진구역별 기준 분담면적비 : 12.9%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10

용적률 계획용적률 계획4

• 역세권(지하철역 등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 용적률 완화 가능

•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 지역을 역세권 범위로 하여,

①역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촉진구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면적가중치로 상한용적률을 산정하되,

②역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인 지역이 촉진구역면적의 50%미만으로서 폭 20m이상 도로로 이격된 경우에는 역세권 대상에서 제외

심의기준 변경에 따른 역세권 용적률 적용

역세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16구역

500m

기존역세권

신규역세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16구역

500m

[주민공람안] [변 경 안]

Ⅲ.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11

용적률 계획 적용 기준(서울시 심의기준)

• 기준(계획)용적률 : 용도지역 상향전 용적률

- 정비예정구역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 비정비예정구역 : 210%이하(지역성격 고려 설정)

• 상한(최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 후 용적률을 적용

• 상한용적률 완화 적용지역

- 역세권 지역(서울시 심의기준에 따름)

210%

190%

기준용적률

역세권
5,6,7,8,9,11,12구역

230%
(역세권 240%이내)

250%

상한용적률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비고

용적률 계획

역세권 입지에 따라 면적가중치에 의한

상한용적률 완화(10%범위내)

• 서울시 심의운영기준을 반영한 용적률 계획

• 신풍역과 보라매역 역세권에 해당되며, 면적가중치

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순부담률 약 3.0% 범위내 추가부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

16구역

기준용적률 / 상한용적률

190 /    230

190   /    232

190 /    235

190    /    237

190    /    240

210    /    250

500m

Ⅲ.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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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조정사유

• 당초 안은 주민등록상 인구 및 세대별 특성을 근간으로 기존 인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주택규모계획 수립

• 반면 주민공람,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실 거주세대의 재정착이 고려된 중대형 주택규모의 확대 공급을 요구함

• 이에 단순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닌 실 거주 개념의 지표선정과 실 소유자의 재정착이 고려된 합리적 주택규모 배분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계획지표 조정

• 당초 주민등록상 인구·세대특성에서 실 거주인구 및 권리권자의 입주가능 규모 개념 도입

※주민등록상 현황 : 62,807인,  24,258세대

• 실 거주세대 산정을 위한 물적지표(가스, 전기) 
분석을 통한 인구산정

• 권리권자(토지소유자)의 실제 입주가능성 검증을
통한 주택규모 계획

• 현재의 주민등록상 인구를 최대한 수용
• 세대특성(1인세대 34%)에 따른 주택규모 설정

주택규모 /
계획지표

공 람 안 조 정 안구 분

계획지표 조정

5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인구 및 주택공급계획 Ⅲ.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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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주세대 산정을 위한 가스·전기공급실태 분석

• 신길지구의 24,258세대, 62,807명 중 실제 취사 및 숙식하는 거주세대와 인구에 대한 주택 및 인구지표 설정

전체 24,258세대 중 실제 취사 및 거주하는 세대는 18,181세대(가스공급)이며 비거주세대는 6,077세대

⇒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62,807명 중 56,730명(약 90.3%)

1,638

점포주택
(상가)

692

상업업무

2,413

소 계

비 주 거

83

기 타

25,889

합 계

18,181

소 계

주 거
구 분

13,773

단독
·다가구

1,923

아파트

1,413

다세대
·연립

가스공급 5,2951,072

점포주택
(주거)

중지, 해제,
미상 등

※ 서울도시가스공사,2007.6

가스공급현황 – 18,181세대

전기공급현황 – 17,618세대

기 타일 반

1,978 30163

심 야

28

교육용

2,304

소 계

비 주 거

105

산업용

19,922

합 계

17,618

소 계

주 거
구 분

17,618

주택용전력

전기공급
기타는 가로등, 

농사용 등

비 고

※ 한국전력공사,2007.7

Ⅲ.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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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구역내 권리권자 연면적 분석

소형과 대형 주택규모의 적정한 배분계획 필요 → 중대형 주택에 대한 조합원 수요 증대 예상

60㎡이하 : 60~85㎡ : 85㎡초과 =  30%이상 :  40%이상 :  30%미만

14

53.6 12.4 3.3 7.5 13.1 8.5 1.6 3구역

31.6 3.3 8.9 19.4 18.2 16.8 1.8 5구역

43.8 8.7 6.7 10.1 14.1 13.3 3.3 평 균

대형 43.8%중형 25.5%소형 30.7%규모별 연면적 비율

7.3 

4.3 

9.6 

5.7 

15.0 

5.3 

20.6

100~120㎡

4.6 

3.8 

2.5 

3.9 

12.9 

1.5 

17.6

80~100㎡

57.6 2.8 14.4 12.2 0.9 9구역

33.29.74.210.93.81구역

연면적 비율(%)

51.6 6.8 15.7 13.2 0.8 12구역

49.4 8.4 17.4 15.7 1.0 11구역

32.5 11.8 18.9 26.3 0.9 8구역

31.8 9.1 7.5 9.1 14.6 7구역

56.4 10.7 15.7 9.4 1.0 2구역

120㎡이상60~80㎡40~60㎡20~40㎡20㎡미만
구 분

Ⅲ.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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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19,147

(105.3%)

-
18,845

(127.4%)

19,147

(129.4%)
14,796건립호수

가스공급실태
18,845

(103.7%)
18,181실 거주세대수

-
60㎡이하:60~85㎡:85㎡초과

= 30% : 40% : 30%

60㎡이하:60~85㎡:85㎡초과

= 40% : 35% : 25%
-

주택규모

배분비

계 획 지 표

56,730

현 황

50,878

(89.7%)

변 경

세대당 2.7인
51,696

(91.1%)
실 거주인구수

구 분
공람안

비 고

15

주요 지표 변화추이 비교

※ 결정요청시 일부 변경가능

현 황 당 초 변 경

(인구)

60

40

25

56,730
51,696 50,878

인 구 변 화

현 황 당 초 변 경

(호)

20

18

16

14

12

10

14,796

19,147 18,845

건립호수 변화

현 황 당 초 변 경

18,181 19,147 18,845

(세
대)
25

20

15

10

5

0

실거주세대 대비

Ⅲ.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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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계획 변경사항

•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조정(3:4:3)내용 반영

1)대형주택규모의 증가에 따른 규모별 세대수 조정

2)세대수 변화에 따른 미세한 배치수정(전 구역 적용)

• 길이 50m를 초과하는 주거동 층수조정(3개층 단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5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6구역

①

⑥

②

④

⑤

[변 경 안][주민공람안]

①50m초과 주거동의 층수조정

②우신초교동측 8m도로확장에 따른

2구역 배치계획 조정

③세대수 변화에 따른 1개동 감소

④층수 조정 및 동수 증가(1개동)

⑤도림로변 14,16구역 탑상형

주동에 대한 층수조정

⑥주택규모 배분에 따른 임대주

택 주동수 증가 (1개동)

⑦기타 전구역 배치계획 조정

①

①①

①

③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5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16구역

6 건축계획건축계획 Ⅲ.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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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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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계획

완화비율(%)평균층수

구 역 명

35

37.522

1구역

25

0.016

2구역

32

12.518

3구역

31

0.016

4구역

26

12.518

5구역

26

0.016

6구역27

31.321

7구역

25

2520

8구역

29

2520

9구역

26

3종일반-

10구역

23

3종일반-

13구역

25

6.2517

11구역

29

0.017

12구역

26

12.518

14구역

34

2520

15구역

30

12.518

16구역

도림초교

우성아파트
(F20)

대영초중고교

대방초교

우신초교

영신초교

병무청

삼환아파트
(F19~25)

삼성아파트
(F18~22)

삼성아파트
(F18~22)

한화아파트
(F18)

한성아파트
(F16~22)

푸른숲아파트
(F25)

바다마을아파트
(F11~23)

신길5정비구역
(F13~20)

• 서울시 심의기준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

층수 완화 계획

※다양한 주거유형 : 주거유형별 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판단

-지구전체는 저층 10%이상으로서 중·저층 30%이상으로

하되, 초고층은 지구 전체 주거동수의 10%이내

-촉진구역별로는 중·저층 15%이상

19

20

18

19

16

18

18

19

17

19

16

18

17

17

16

20

평균층수

공람안

30

34

27

23

27

26

26

27

25

26

26

27

31

31

28

35

최고층수

변경안

30

34

26

22

29

25

26

29

25

27

26

26

31

32

25

35

최고층수

18

20

18

-

17

17

-

20

20

21

16

18

16

18

16

22

평균층수

16

16

16

-

16

16

-

16

16

16

16

16

16

16

16

16

용도지역

평균층수

16구역

15구역

14구역

13구역

12구역

11구역

10구역

9구역

8구역

7구역

6구역

5구역

4구역

3구역

2구역

1구역

구 분

-

-

-

-

-

재건축
(3종일반)

-

-

재건축
(3종일반)

-

-

-

-

-

-

-

비 고

층수계획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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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 청

우신초교

도림초교

대영초중고교

신풍역

보라매역

대방초교

살레시오
수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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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역

신풍역

우신초교

도림초교

대방초교

대영초중고교

병 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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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

2007. 102007. 10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007. 102007. 10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07. 102007. 10 계획수립보고(서울시 → 건교부)

2007. 92007. 9 관계 행정기관 협의

20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감감 사사 합합 니니 다다..


